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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나. 학력인정을받는전문대학이상의각종학교교원으로근무한경력 100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단,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 인정, 6~8시간은 50% 인정, 5시간
이하는 30% 인정)

30～70

   

 
 2. 연구경력

가. 최종학위 취득자

  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5년을초과할수없음)

  ② 석사학위 과정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
(2년을초과할수없음)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으로 실시한 연구경력 100

다. 벤처기업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경력

100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영기업, 민간기업등에서전공분야와관련한
분야에서근무한경력

100




